	한국씨티은행B2B전자결제서비스이용약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	변경내용 시행일자 : 2019.04.01 (기존고객 적용)

	변경조항
	개정전
	개정후 
	비고
	기존고객 적용여부

	제 제14조 
	제 제14조 (결제수수료 및 중개수수료)


	14 조 (결제수수료 및 중개수수료)
④ 이용자는 제①항의 게시 후 변경 약관 
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
[bookmark: _GoBack]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기간 내에 
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
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	제14조
④항 신설
고객이 동의
하지 않은 경우
해지 기회 제공

	  적용

	변경내용 시행일자 : 2018.11.13 (기존고객 적용)

	변경조항
	개정전
	개정후 
	비고
	기존고객 적용여부

	제11조















제22조
	제11조 (위탁자금 처리 등)















제22조 (약관변경 등)
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
관계법령,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기업금융
온라인뱅킹서비스 이용약관, 금융결제원의
「B2B업무 규약」및 「동 시행세칙 제6편
 B2B상거래정보」 , 기타 관련 약관 및 
규약에 따르며, 디지털 세금계산서와 관련
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규에 
따릅니다.
② 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
‘약관의 변경’ 조항을 준용합니다.
	제11조 (위탁자금 처리 등)
③구매기업은 본인이 신청하는 구매자금대출이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납품 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납품대금의 결제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.
④구매기업은 본인이 신청하는 구매자금대출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제일을 물품 등을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

제22조 (약관 변경)
① (삭제)  







② (좌동)  

	제11조 
③항 신설






④항 신설









제22조 
①항 삭제

	적용

	제23조














제24조
	제23조 (신설)














제24조( 신설)
	제23 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 
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
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
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
합니다.
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
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,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
동 법 시행령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
률 및 동 법 시행령, 금융결제원 2B업무
규약 및 동 시행세칙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
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
(기업용)을 적용합니다.

제 24 조 (준거법) 
이 약관의 해석․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
법을 적용합니다.


	제23조 신설 
①항: 결제성
약관의 일반 
문구 적용
-전자방식외상
매출채권결제
제도 기본약관 등 
②항: 
제22조 ①항
이전 및 관련
법령추가


제24조 신설 
결제성 약관의 
일반문구 적용
-전자방식외상
매출채권결제
제도기본약관 등 


	적용

	


변경내용 시행일자 : 2018.04.20 (기존고객 적용)

	변경조항
	개정전
	개정후 
	비고
	기존고객 적용여부

	제22조 

	제22조 (약관변경 등)
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기업금융 온라인뱅킹 서비스 이용약관, 금융결제원의 「B2B업무 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」 , 기타 관련 약관 및 규약에 따르며, 디지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규에 따릅니다.
②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인터넷사이트(www.citibank.co.kr)에 1개월간 게시하여야 하며,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기업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기업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
	제22조 (약관변경 등)
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기업금융 온라인뱅킹 서비스 이용약관, 금융결제원의 「B2B업무 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」 , 기타 관련 약관 및 규약에 따르며, 디지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규에 따릅니다.
② 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‘약관의 변경’ 조항을 준용합니다.
	동 약관의 변경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‘약관의 변경’ 조항을 준용
하여 금융소비자 보호 

(금감원 약관
점검 관련 
검사부 의견
반영) 
	적용


	변경내용 시행일자 : 2017.08.21 (기존고객 적용)

	변경조항
	개정전
	개정후 
	비고
	기존고객 적용여부

	제 22 조 
(약관변경 등)

	제 22 조 (약관변경 등)
① ①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기업금융 온라인뱅킹 서비스 이용약관, 기타 관련 약관 및 규약에 따르며, 디지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규에 따릅니다.
	제 22 조 (약관변경 등)
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기업금융 온라인뱅킹 서비스 이용약관, 금융결제원의 「B2B업무 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」, 기타 관련 약관 및 규약에 따르며, 디지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규에 따릅니다.
	금융결제원의 B2B 대상 업무 확대 따른 당행 B2B전자 결제서비스이용약관 변경 : 
- 제22조에 금융결제원의 「B2B업무 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」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함.

	  적용



